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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.

이승미 위원장님을 비롯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

송파 제6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.

먼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

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육위원

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요즘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하는 사

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심하면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등, 이

와 같은 사고 소식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

다. 

또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

한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, 대부분의 16세 이상 학생

들이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는바 

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동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

습니다.

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

〇 제2조(정의) 조항에 ‘개인형 이동장치’와 ‘인명보호장구’ 정의

를 신규로 규정하였습니다.



〇 제3조(책무) 조항에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단체에서 ‘도로교통공

단’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.

〇 제8조(교통안전교육)에서 잘못 규정되어 있었던 ‘바퀴달린 놀이기

구’ 부분을 수정하였으며,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운행 

및 인명보호장구 착용과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지도, 

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대책 안내를 교육할 수 있

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

니다.

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부디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

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